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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 

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7번길 22(가좌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1.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

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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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7번길 22 (가좌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81-4 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223 (대곡동) 20130730 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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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2781호

2026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공고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고자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동주택관리 사업별 지원대상

  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5.12.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단지)

  

지원 가능 항목 지원 불가 항목

1. 공용부위(옥상, 외벽, 계단, 현관문 등) 보수·보강
2.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 

시설 등) 보수·보강
3.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4.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보수
5. 자체 운영주체의 회의 공개를 위한 방송장비
6. 공용부(침수방지시설,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등) 설치·개선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2.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감임대주

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7.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2005.12.31.이전 준공, 비의무관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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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 휴게시설 또는 이와 준하는 용도인 

시설(2005.12.31.이전 준공,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

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기준

○ 접수기간: 2026. 1. 5.(월) ~ 1. 30.(금)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 접수장소: 인천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서곶로 323, 2층)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위치: 구청 홈페이지 → 소통 → 서구소식 →

                               새소식 → 2026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문의전화: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032-560-3002~4)

지원 가능 항목

1.  환경개선 공사 (장판, 도배, 바닥패널 공사 등)
2. 건축 설비 (냉·난방기, 환기시설, 제습기 등) 설치
3. 비품 지원 (쇼파, 탁자, 침대, 캐비넷 등)
4.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5.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 별표 21의2에 부합하는 사업

총사업비
보조금 지원 비율

의무관리 단지 임의(비의무)관리 단지

7백만원 이하 전액 전액

7백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총사업비 75% 범위 내 총사업비 85% 범위 내

2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총사업비 70% 범위 내 총사업비 80% 범위 내

3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총사업비 65% 범위 내 총사업비 75% 범위 내

4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총사업비 60% 범위 내 총사업비 70% 범위 내

5천만원 초과 3천만원 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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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호2026-15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 조의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 항 위반차량에  24 2( ) 1「 」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

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

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 조의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24 2( )

제 항제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3 4 .

 2026.  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고기간 일간: 2026. 1. 5. ~ 2026. 1. 20.(16 )○ 

공고내용○ 

1. 행 정 처 분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우 등 건  붙임 참조59 4868 10 ( )차 명
3. 운 행 정 지 사 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 조의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24 2( )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심곡동299( ) 

(  032-560-4874, FAX 032-560-2793)
유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 1) 2 3

를 운행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1 1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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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100

니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3) 

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를 ( )

운행 시 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2 .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4)☎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우59 4868 쏘나타 (SONATA) 김** 2025.12.30
2 무24 9213 모닝 농***** 2025.12.23
3 하703 2352 스타리아 (STARIA) 주***** 2025.12.16
4 호177 7821 K5 주***** 2025.12.16
5 무223 2941 K9 이** 2025.12.15
6 마80 2525 봉고 톤 1 EV 김* 2025.12.15
7 거59 0155 티볼리 에어 오** 2025.12.15
8 어98 2995 트랙터FH 조** 2025.12.11
9 라18 0179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손** 2025.12.05
10 노190 5282 Mercedes-Benz GLC300 e 4MATIC Coupe 하******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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